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4년 2월 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H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2.07.08

3. 정정사유 

- 투자신탁 명칭 변경, 법 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

항목 변경전 변경후

투자신탁 

명칭

삼성KODEX 미국종합채권SRI액티브증권상장지

수투자신탁[채권](H)

삼성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

수투자신탁[채권](H)

제3조(정의) 12. “ 투자신탁”  이라 함은 삼성KODEX 미국종

합채권SRI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H

)을 말한다.

12. “ 투자신탁”  이라 함은 삼성KODEX 미국종

합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

H)을 말한다.

제35조(자산

운용지시등)

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

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

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

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

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

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

한다. 다만,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

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제46조(수익

자에 대한 

공고등) 

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

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

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

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

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

야 한다. 

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

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

용 (추가)

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

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

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

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

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

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

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

용 (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

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

부  칙 (신  설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

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투

자신탁명칭 변경, 법 개정사항 반영)


